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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-4-2 시험점화

(호당)

구 분 배 관 공(인) 보 통 인 부(인)

단 독 주 택 0.10 0.10

집 단 아 파 트 0.05 0.05

[주] ① 본 품은 단독주택 10호당 1조 및 집단아파트 20호당 1조를 기준한 품이다.
② 본 품은 관 내부의 공기를 가스로 완전 치환하여 연소기구로서 점화상태를 시험하는데 필요한 품이다.
③ 공구손료는 인력품의(연소기 및 호스) 2%로 계상한다.

9-5 시운전 및 조정

9-5-1 시운전

명칭 적용 단위 배관공 덕트공 비고

배관계통 배관, 밸브류의 조정 m 0.026 주관연장

덕트계통

(공조,환기

배연)

풍량조정댐퍼, 방화댐퍼의 조정, 풍량, 

풍속, 소음의 측정, 필요개소의 온습도 

측정

㎡

m

0.021

0.012

각형덕트

스파이럴덕트

주기계

실내기기

보일러, 냉동기 등의 점검, 조정, 

( )는

온풍난방의

경우

계기측정 기록 기타 건물 연면적 

5,000㎡이하 1식 8.0(4.0)

6,000∼15,000㎡ 1식 12.0(6.0)

16,000∼30,000㎡ 1식 16.0(8.0)

각층기계

실내기기
에어헨들링 유닛의 조정 등 대 1.2

팬코일

유닛
조정 대 0.08

[주] ① 본 품은 난방 및 공조계통에 대한 각각의 설비를 완료하고 시운전 및 조정을 실시할 경우 적용한다.
② 배관계통에 있어서 주관이란 시운전 및 조정을 요하는 보일러 또는 냉동기와 에어핸들링 유닛 또는 

냉각탑(공냉식 옥외기 포함)을 연결하는 증기,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을 말하며 방열기 또는 팬코일 
유닛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상관에서의 분기관 또는 수평 주기관에서의 분기관을 제외한다. 

9-5-2 건물의 냉난방 및 공조설비 정밀진단(T.A.B)('92년 보완)

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 전체시스템, 공기분배계통, 물분배계통, 소음 및 진동 등의 T.A.B(Testing, 

Adjusting and Balancing)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.


